
법령코너

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-1269호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

합니다.

2007. 12. 31.
기술표준원장

전 기용품안전 기준및운용요령 개 정 고시

전기용품안전기 준 및 운용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 한다.

제3조（강제적용안전기준） 안전기준 별표1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한다.

부 칙

① （시행일） 이 고시는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.

② 별표 1]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O33>2-88（2,이 （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- 제2-8S부 : 난방 

장치, 환기장치, 에어컨디셔너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가습기의 개별 요구사항）은 종전의 적용 안전기준인 

K60335288（난방장치,환기장치, 에어컨디셔너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가습기의 개별요구사항）과병행 적용 

한다

③ 별표 1]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33S2-90（2.0） （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- 제2-以>부 : 상업 

용 전자레인지의 개별요구사항）은 종전의 적용 안전기준인 K60335-2-90（상업용 전자레인지의 개별요구사 

항）과 병행 적용한다.

④ 별표 1]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33S2-9K2.0） （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- 제2-91부 : 손수 

레식 전기 잔디깎기의 개별 요구사항）은 종전의 적용 안전기준인 K60335-2-9K잔디깎기에 대한개별요구사 

항）과 병행 적용한다.

⑤ 별표 1]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O33>2*8（2.0） （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- 제2-98부 : 전기 

가습기 의 개별요구 사항）은 종전의 적용 안전기준인 K6O335-2-98（전기 가습기의 개 별요구사항）과 병 행 적용 

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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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코너

\

붙임 : 주요 제정내용

I. 제정취지
전기용품안전기준의 국제규격(1况) 부합화 및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, "00161-1(전기자기 

적합성(EMC) - 전기자기장해 • 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- 제 1-1 부 : 전기자기장해 및 내성 측정장비 - 제1절 : 

측정장비 )등 10종을 국제규격과 부합화하여 안전기준으로 제 정하고, 동 기준을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

에 추가하고자 함

II. 주요내용

1. 별표31 전자파적합성 안전기준에 K0001&1-1(전기자기적합성 (EMC) - 전기자기장해 • 내성 측정장비 및 측 

정방법 - 제「I부 : 전기자기장해 및 내성 측정장비 - 제1 절 : 측정장비 )을 신규 제정추가

2. 별표31 전자파적합성 안전기준에 K00016-1-3( 전기자기적합성 (EMC) - 전기자기장해 • 내성 측정장비 및 측 

정방법 - 제 1-3부 : 전기자기장해 및 내성 측정장비 - 제3절 : 보조장비 - 방해전력)을 신규 제정추가

3. 별표31 전자파적합성 안전기준에 K0001&l-5( 전기자기적합성 (EMC) - 전기자기장해 • 내성 측정장비 및 측 

정방법 - 제 1-5부 ； 전기자기장해 및 내성 측정장비 - 제5절 ； 30 MHz - 1000MHz의 안테나 교정 시험장)를 신 

규 제정추가

4. 별표31 전자파적합성 안전기준에 K0001&2-2( 전기자기적합성 (EMC) - 전기자기장해 • 내성 측정장비 및 측 

정방법 - 제2-2부 ； 방해 및 내성 측정방법 - 방해전력 측정)를 신규 제정추가

5. 별표31 전자파적합성 안전기준에 K0001624(전기 자기 적합성 (EMC) - 전기자기 장해 • 내성 측정 장비 및 측 

정방법 - 제2-4부 방해 및 내성 측정방법 - 내성 측정)를 신규 제정추가

6. 별표31 전자파적합성 안전기준에 K620女卜2(무정전 전원 장치 (LJPS) - 제2부 ； 전기자기적합성 (EMC) 요구사 

항)를 신규 제정추가

7. 별표 1]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33S2-88(2.0)(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- 제2-88부 : 난방 

장치,환기장치,에어컨디셔너 시스템등에 사용되는 가습기의 개별 요구사항)를 신규제정추가

8 별표1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C83>2-9U( 2.0) (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- 제2-队)부 : 상업용 

전자레인 지의 개 별요구사항)를 신규 제정추가

9 별표1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33>2-91( 2.0) (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 기의 안전성 - 제2-91 부 ； 손수레

식 전기 잔디깎기의 개 별 요구사항) 를 신규 제 정추가

10. 별표 1] 강제 적용 안전기준에 K&J335-2-9&2.。)(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- 제2-98부 : 전기 

가습기의 개 별요구 사항를 신규 제 정추가

* 관련 안전기준을 열람하시려면 기술표준원 홈페이지( http:〃www.kats.ga.kr)의 고시 •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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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-1262호

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（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및 검사）제2항 및 동법 제8조（승강기 안전 

인증저］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인증기준을다음과같이 개정 • 고시 합니다

2007. 2. 28. 
기술표준원장

승강기 안전인증기준 중 개정항목

과같이 일부개정한다

현 행 개 정

1. 적용범위

이 기준은 엘리베이터의 카가 정격속도 이상으로과 

속되었을 때 미리 설정된 속도에서 동작하여 카를 

안전하게 정 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속기（ 이하 조 

속기” 라 하다） 의 아저기주에 대하여 규정한다.

1. 적용범위

이 기준은 엘리 베 이터 의 카가 정 격속도 이상으로 과속 

되었을 때 미리 설정된 속도에서 동작하여 카를 안전 

흐］■게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속기（이하 "조속기” 

라 하다）로서 3항에서 어급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한다

〈신설〉

조속기의 캐치가 양방향（상 • 흐］-） 비상정지장치를 작동 

시 킬 수 있는 구조를 갖는 조속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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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코너

현 행 개 정

4.2.(c)

도르래 홈의 형상은 U형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롤 

세이프티형 조속기에 사용하는 도르래의 홈 형상은 

언더 컷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

4.2(c)

도르래 홈의 형 상은 LJ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, 롤 세 

이프티형 조속기에 사용하는 도르래의 홈은 홈에 추가

적 이 경화공정을 거치거나 또는 어더컷으로 함을 워칙 

으로 하다.

0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기준 : 완충기(ECK—1002:2007)

현 행 개 정

1.적용범위

이 기준은 엘리베이터 의 카가 최 하층을 지나쳐 서 승 

강로 바닥에 충돌할 때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 해 사 

용하는 완충기( 이하 "완충기”라 하다)의 아저기주 

에대하여 규정한다.

1.적용범위

이 기준은 엘리베 이터의 카가 최하층을 지나쳐서 승강 

로 바닥에 충돌할 때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하 

는 완충기 (이하 와충기”라 하다)로서 3항에서 어급하 

종류에 대하여 규정한다.

5.2.1

스프링식 완충기의 적용중량은 최대 압축하중의1/4 

배-1/Z5배의 범위 에서 정해져야 한다.

주(勺 최대 압축하중 : 설치된 완충기의 행정거리를 

90%로 압축할 수 있는 하중

5.2.1

스프링식 완충기의 적용중량은 최대 압축하중의 1/4배

-L/Z5배의 범위에서 정해져야한다.

〈삭제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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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 개 정

〈신설〉 523

비 선형특성 에너지축적형 와충기의 최 대압축하중은 

와충기 의 높이의 9(必를 압축할 수 있는 하중이어 야 하

다亠

5.4.1

에너지 축적형 완충기중 선형특성을 갖는 스프링 식 

완충기 및 완충된 복귀운동을 갖는 에너지 축적형 

와충기는 다음 충격시험을 최대하중의 2회 시험 실 

시 후 영구변형이나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정상 

적 인동작이 가능하여야 한다

5.4.1

에너지 축적형 완충기중 선형특성을 갖는 스프링식 완 

충기 및 완충된 복귀운동을 갖는 에너지 축적형 완충 

기는 다음 시험을 2회 실시 후 영구변형 이나 손상이 있 

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동작이 가능하여야 한다

5. 4. lb)①

스프링을 완전히 압축하는데 필요

한질량(3；1也),

스프링의 압축거리(행정)(S； 讪는 L 矗 이며, 총 

질량은 &/Z5과 U/4 사이에 있어야 한다.

또한 스프링식 와충기는 Q.StS"。，。的胡1 (V ； 정격

5. 4. 1 b)①

스프링을 완전히 압축하는데 필요

한 질량(Cr： 屈),

스프링 의 압축거 리행 정 ) (S ： nJ 는 孔 矗 이며 , 총 질 

량은 Cr/2.과 3/4사이 에 있어 야 한다.

〈이하삭제〉

속도. m厶)의 공식에 따라 계산된 높이에서 자유 낙 

흐!■시켜 시험하여 최대. 최소하중에부합되는 무게로 

서 시험되어야 하다. 속도는 완충기에 충격된 후부 

터 기 록되 어야 하다. 충돌 직후 추(weieht)가 복귀 되 

는 동아 상승속도는 1 m/s 를 초과해서 는 아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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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 개 정

〈신설〉 5. 4. lb)(弓)

와중된 복귀 우동(buH&od relurtii imvougu)을 갖는

에너지 축적형 와충기의 경우 압축 시험 후 복귀속도 

는 須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다.

0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기준 : 비상정지장치 (ECK-1003:2007)

현 행 개 정

1.적용범위

이 기 준은 엘리 베이 터 의 카 또는 균형 추가 정 격속도 

이 상의 과속도로 하강할 때 강제 적 인 힘으로 정지 시 

키는 엘리베이터용 비상정지장치(이하 “비상정지장 

치 "라 하다)의 아전기주에 대하여 규정한다

1.적용범위

이 기준은 엘리베 이터의 카 또는 균형추가 정격속도 

이상의 과속도로 하강할 때 강제적인 힘으로 정지 시키 

는 엘리베이터용 비상정지장치(이하 "비상정지장치 

，라 하다)로 3항에서 어급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한다

6.2.5(a)

단일 총중량 비상정지장치의 허용총중량의 계산은

다음과 같다.

/ \ 체동력 /x\
(F+ =—广........................⑹

여기 에서 ( F + Q)1 ： 허용총중량(屈)

제동력 ：6.2.3항에서 결정된 제동력(kgf)

6.2.5(a)

단일 총중량 비상정지장치의 허용총중량의 계산은 다 

음과 같다.

(F+ q)i =쁘土.......................(6)

여기에서 ( F 十 이 )] : 허용총중량(kg)

제동력 ：6.2.3항에서 결정된 제동력(N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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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기준 : 승강장문잠금장치(ECK-1004:2007)

현 행 개 정

3. c)

카가 자동적으로 정차 또는 레벨링되고 있을 때에는 

권상기에 정상적이 제어회로를 통하여 저력이 계속 

공급되어도 무방하다. 다만, 승장도어가 완저히 염 

리기 저에 카가 정지하거나 레벨링이 완료되어야 하 

다亠

〈삭제〉

3. fi

인터록 접점은 록킹장치 또는 록킹장치에 연결되고 

록킹장치에 의해 기계적으로 조작되는 장치에 의해 

확실히 열려야한다.

3. 0

인터록 접점은 록킹장치 또는 록킹장치 에 연결되고 록 

킹장치에 의해 기계적으로 조작되는 장치에 의해 확실 

히 열려야 한다. 단. 덤웨이터의 경우 승강기 아저이증 

기주의 덤웨이터 (成K-2D免:3D7) 7.7.3.1.1 항에 따른 

다亠

O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 인증기 준 : 상승과속방지 장치용 브레 이크(ECK-1005：2007)

현 행 개 정

상승 방향과속방지장치 ( 개문발차방지장치포함)

EIK-1()05 :2005

(AscendiiiK car t>peed and uiiiultiidvd car

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ECK-1U05: 2DU7 

(Ascending car □ verspeed prutection iiieaiib fur 

tie vat m )

iju氐aus fur dcvanji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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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 개 정

1.적용범위

이 기준은승강기 제어시스템, 브레이크 및 상승방 

향으로 카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

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았으 

며, 승강기 제어시스템 및/또는 구동기의 브레이크 

고장2로 이하여 카가 착상구간에서 승강장 문 또는 

카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 에서 통제 불능하 우행을 

일으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함 

수 있는 상승방향 과속방지 및 개문발차 방지 장치 의 

아저기주에 대하여 규정한다

1.적용범위

이 기준은승강기 제어시스템,브레이크 및 상승방향 

으로 카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승 

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상승 

과속방지장치 용 브레이크로 3항에서 어급하 종류에 대 

하여 규정한다

2.1 최대감속도 (NMimum deceleration)

상승빙향 과속방지 및 개문발차 방지장치가 작동하

면서 부터 감속하는 동안의 감속도의 최 대값

2.1최대감속도(限曲11」皿1 dttelCTalijii)

상승과속방지 장치용 브레 이크가 작동하며서 부터 감속 

하는동안의 감속도의 최 대값

2.3 상승방향과속방지장치

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 (Aaueuidii炽 cai uvtKDtrd 

pi u［。니iuii uieaij心)

최소하카가 설정하 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또는 그 

이전에 제어불능운행을 감지하여야 하며, 균형추가 

완충기에 도달하기 저에 카를 정지시키거나 완충기 

설 계속도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장치

〈삭제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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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신설〉 2.3 평균감속도(AvtraRt? itfcudaEiun)

상승과속방지장치 용 브레이크가 작동하면서부터 감속 

하는 동아의 감속도의 평균값

2.4 개문발차 방지장치 (Cai Uiicuimulledluw apctd 

DI Dltlliui] LUtrans)

제어장치 또는 기계적 고장2로 이하여 카가 착상구 

간에서 승강장 문 또는 카 문을 잠그지 않고 통제 력 

을 잃은 상태 에서 우행을 일2켜 그 결과로 승객 이 

상해를 입을위험에 대하여 보호함수 있는장치

2.4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(Aswiidiij史 car 

Di e低心hm Iiyms)

최소하 카가 설정하 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또는 그 이 

저에 제어불능운행을 감지하여야 하며, 균형주가 와중 

기에 도달하기 전에 키를 정지시키거나 와충기설계속 

도 이 하로 낮추도록 하는 장치

2.5 令f전회로(Sa色ly circuit

제어회로 중 리미트 스위치. 조속기, 스위치, 기타 

아저상 중요하 스위치 또는 릴레이중 그 접점을 직 

렬로 접속하여 필요하 제어를 하게 하고 그들 중 어 

느 하나라도 작동되 었을 때 동력을 차단하여 운행 을 

정지시키는회로

〈삭제〉

단순번호체 계 변경〉

2.5 시험하중

빈 카 상태 에서 카측 무게와 균형추(Counteiweieht)측 

의 무게 차를 나타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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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6 착상구간 (Laudii 炽 zuiic)

승강기가 서비스 층에서 착상 레벨 부근의 좁은 범 

위를 말하다 착상 조정장치가 있는 승강기는 이 구 

간을 벗어났을 때 바닥 재조정을 하는데 바닥조정구 

간이라고도하다.

〈삭제〉

〈단순번호체계변경〉 2.6 적용히중

시험하중을 2배하하중(오버 밸랜스율 50%일 때)으로 

상승방향과속방지장치를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

나타낸다

2.7 과부하(OveMad)

승강기에 지정된 조건 하에서의 사용하도를 정격이 

라고 하고, 이 정격을 초과하여 부하를 가하 상태를 

과부하라고하다.

〈삭제〉

2.8 시험하중

빈 카 상태에서 카측 무게와 균형추(Counterw어ght) 

측의 무게 차를 나타낸다.

〈삭제〉

2.9 적용하중

시험하중을 2배하 하중(오버 밸랜스율 5耿일 때)으 

로 상승방향과속방지장치를 적용함 수 있는 최대하 

중을 나타낸다.

〈삭제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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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종류

상승방향과속방지 및 개문발차 방지장치의 대표적 

종류는 표 1과 같이 구분한다.

표 상승营향과속방지장치 깇 개문발차 캉지장치의 종류

3. 종류

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중 대표적 종류는 표 1과 

같이 구분한다.

표 상승과속방자장치묨브레이크의 醇

종 류 기 능 비 _lL 부품명 기 능 비 _lL

로프 제동형

유압원（fl」id sojrce） 및 기계적 수 

단（mechanical means）을 이용하여 

승강기의 상승 과속 및 개문 발차시. 

주 로프 또는 보상로프를 제동시킴으 

로써 카를 정지시키는 구조

로프

브레이当 등

로프 제동형 

브레이当

유압원（fl」id sojroe） 및 기계적 수 

단（mesarical means）을 이용하여 

승강기의 상승 과속 및 개문 발차시 

주 로프 또는 보상로프를 제동시킴으 

로써 카를 정지시키는 구조

로프

브레이크 등

가이느레일

제동 형

카 또는 균형추에 비상정치장치를 사 

용하여 승강기의 상승 과속 및 개문 

발차시' 레일의 마찰력을 극대화 시 

켜 카를 정지시키는 구조

양방향 비상정 

지장치 등

가이느레일 

제동형 

브레이크

카 또는 균형추에 비상정치장치를 사 

용하여 승강기의 상승 과속 및 개문 

발차시' 레일의 마찰력을 극대화 시 

켜 카를 정지시키는 구조

양방향 비상정 

지장치 등

이중

브레이三형

권상기 도르래（도르래에 직접적으로 

또는 그 도르래에 바로 인접한 동일 

축）에 설치한 브레이三로 모든 기계 

적 요소（솔레노이느 플런저는 포함하 디스크식, 

느럼식

이중 

브레이크

권상기 도르래（도르래에 직접적으로 

또는 그 도르래에 바로 인접한 동일 

축）에 설치한 브레이三로 모든 기계 

적 요소（솔레노이느 플런저는 포함하 디스크식, 

느럼식史 솔레노이느 코일은 제외한다） 및 

제동회로가 2세트로 설치된 경우이 

며, 하나가 史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

하나로 제동능력을 가진 구조

史 솔레노이느 코일은 제외한다） 및 

제동회로가，세트로 설치된 경우이 

며' 하나가 史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

하나로 제동능력을 가진 구조

권상기 도르

래를 제동기

권상기 도르래를 직접 제동訐여 카를

제동하는 구조

Sheave

Jammer 등

권상기 도르 

래를 제동기

권상기 도르래를 직접 제동訐여 카를

제동하는 구조

Sheave

Jainrrier 등

4.1.2

이 장치는 정상 운행하는 동안 속도제어，감속, 정 지 

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4.1.1 

항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구비하여 야 한다.

다마. 다음 조거을 모두 마족하는 브레이크를 설 치 

하 경우에는 제외하다.

a） 드럼 또는 디스크 상에 제동작용을 하는데 기 여 

하는 브레이크의 모든 기계적 부품 （솔레노이드 플 

런저는 포함하고 솔레노이드 코일은 제외하다）들은 

2세트로 설치 되어야 하다

4.1.2

이 장치는 정상운행하는 동안 속도제어, 감속, 정지에 

전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4.1 항에서 

요구하는 성능을 구비하여야 한다.

〈이하삭제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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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） 정상우전에서 브레이크의 개방은 지속적이 전류 

의 공급에 의존하여야 하며 이 저류의 차단은 적어 

도 개의 독립된 전기적 장치에 의해 유효하여야하

다〜

C）브레이크는 코일 에 저류가 차단되 면 지연없이 구 

속되어야 하다. 다마, 브레이크 코일의 단말（단자）

에 직접 접속된 다이오드 또는 커패시터는 지여의 

수단으로 간주하지 않는다

4.2 개문발차방지기능 〈삭제〉

5,1.4c） 1）

제동부품의 경도는 신청인이 제시하 최소의 값과 비 

교하다. 특수한 경우, 또 다른 분석을 할 수 있다.

5.1.4c） 1）

제동부품의 경도는 신청 인이 제 시한 기준치 이상이어 

야 한다. 특수한 경우, 별도의 분석을 실시 할 수 있다.

5,1.4d）

시험도중, 측정값이 신청 인이 예상하 값보다 20% 

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, 적절한 변경（필요한 경우）을 

한 후 신청 인과 협의 하에 또 다른 시험을 할 수 있다.

5.1.4d）

시험도중, 측정값이 신청인이 제시한값보다 2场 이상 

차이가 나는 경우, 적절한 변경（필요한 경우）을 한 후 

신청 인과 협 의 하에 또 다른 시험을 할 수 있다

6.

상승과속방 지장치（개문발차방지 장치 포함） 시 험은 4 

항에 대하여 실 시하여 각 항을 만족하여야 한다.

6.

상승과속방지 브레이크시험은4항에 대하여 실시하여 

각 항을 만족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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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7.3.3(이상 생략)

b) 피트의 바닥과 카의 가장 낮은 부품사이의 자유 

수직거리는 적어도 이어야 한다. 이 거리는

다음에 하하여 0.15m의 수평거리 내에서 최소 

0.10m까지 감소될 수 있다

1) 에이프런 또는 수직 개폐식 카 문의 부품과 인 

접한 벽 사이

2) 카의 가장 낮은 부품과 가이드 레일 사이

573.3(이상 생략)

b) 피트의 바닥과 카의 가장 낮은 부품사이의 자유수직 

거 리는 적어도 050m이어야 한다. 아래에 해당하는 수 

평거리가 이내이 경우 최소 QlOtu까지 감소될

수 있다

1) 에 이프런 또는 수직 개폐 식 카 문의 부품과 인접 

한 벽 사이

2) 카의 가장 낮은 부품과 가이드 레 일 사이

7.761(이상 생략)

b) 겹침문의 경우, 닫힘 상태 에서 문짝에 고리를 채 

움으로써 단 하나의 잠금으로 다른 문짝의 열림을 

방지할 수 있다면, 단 하 개의 문짝만 잠그는 것

77 6.1( 이상 생략)

b) 겹침무(telescopic)의 경우, 닫힘 상태 에서 문짝 간의 

걸림에 의해 하나의 문짝에만 잠금장치를 설치하더라 

도 다른 문짝의 열림을 방지할 수 있다면, 단 하 개의 

문짝에만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

& 2

카의 허용바닥며적, 정격하중, 정원

8.2

카의 유효바닥면적, 정격하중, 정원

8.2.1

탑승자에 의한 카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카의 

허용바닥며적으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로서 

표 1.1 은 정격하중과 최대 허용바닥며적 사이의 관 

계를 나타내고 있다.

8.2.1 탑승자에 의한 카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카의 

유효바닥면적은 제한되어야 한다. 이 러한 의 미로서 표

1.1 은 정격하중과 최대 유효 카 바닥며적 사이의 관계 

를 나타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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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JQ2（이상 생략） 8JQ2（ 이상 생략）

다음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 하나의 문짝에 전기적 

안전장치 （8.9.2）를 설치할 수 있다

다음의 조건을 모도 갖추는 경우에 하나의 문짝에 전 

기적 안전장치（8.9.2）를설치할수 있다.

9.8.8

카 비상정 지장치가 작동하였을 때, M. 1.2에 부합하 

는 카 위 에 장착된 전기 적 안전장치 는 비 상정 지장치 

가 작동하는 순간에 또는 그 전에 구동기 의 정지를 

시 작해야 한다.

9.8.8

카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하였을 때, 14.1.2에 부합하는 

카에 장착된 전기적 안전장치는 비 상정지장치가 작동 

하는 순간에 또는 그 전에 구동기의 정지를 시작해야 

한다

9.9.1

카 비상정지 장치 를 위 한 조속기는 정 격속도의 

115% 이하의 속도 및 다음의 속도 미만에서 작동되 

어야 한다.

（이하 생 략）

9.9.1

카 비상정지장치를 위한 조속기는 정격속도의 115% 

이상의 속도 및 다음의 속도 미 만에서 작동되 어야 한 

다.

（이하 생략）

10.3.1

엘리베이터에는 카 및 카운터 웨이트 행로의 하부 끝 

에 완충기가 있어야 한다. 카 하부에 돌출된 완충기 

의 작용점은 5.733에 적합한높이의 받침대로분 

명히 표시되도록 만들어야 한다

벼을 제외하고 가이드레일 및 유사한 고정장치로부 

터 0.15m 이내에 완충기의 작용면적 중심이 있는 경 

우 이 런 장치들은 장애물로 간주된다.

10.3.1

엘리베이터에는 카 및 카운터 웨이트 행로의 하부 끝에 

완충기가 있어야 한다 카 하부에 돌출된 완충기의 작 

용점은 5.7.3.3에 적합한 높이의 받침대에 확실히 동작 

하여야 한다. 승강로 벽을 제 외하고 가이드레일 및 유 

사한 고정 장치로부터 0.15m 이내에 완충기 작용면적 

의 중심이 있는 경우 이런 장치들은 받침대로 간주된 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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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 개 정

13.5.1

기계실 및 풀리실 그리고 승강로 내의 도선 및 케 이 

블（이동케이블은 예외）은 한국산업규격에 의해 표 

준화 된 것 그리고 13.1.1.2에 주어진 정보를 고려하 

여 적 어도 KS C 1EC 60227-3 및KS C1EC 60245-4에 

의해 규정된 것과 동등한 품질의 것이 선택되어야 

한다

13.5.1

기계실 및 풀리실 그리고 승강로내의 도선 및 케이블 

（이동케이블은 예외）은 한국산업규격에 의해 표준화 

된 것 그리고 13.1.1.2에 주어 진 정보를고려하여 적어 

도 KS C1EC 60227-3 또는 KS C JEC 6024,4에 의 해 규 

정된 것과동등한품질의 것이 선택되어야한다.

13.5.1.1

KS C 1EC 60227-3에 부합하는 것과 같은 도선들은 

금속. 플라스틱 또는 도선을 보호하기 위해 동등하 

방법으로 만든 저선관（또는 저선통로） 내에 설치되 

어 사용되 어야만 하다

13.5.1.1

KS C 1EC 60227-3에 부합하는 것과 같은 도선들은 금속 

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저선관에 설치 되거나 기타 동등 

하 방법으로 설치 되 어야 하다

14.2.2.4 파킹스위치는 다음 기주에 적합하여야 하 

다亠

a） 파킹스위치 （키 스위 치 ）는 승강장 • 중앙관리실 

또는 경비실 등에 설치되어 엘리베이터 운행의 

휴지조작과 재개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

（이하생략）

14.2.2.4 엘리베 이터를 주기적으로 사용 정지하는 경 

우에는 파킹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다. 파킹스위치는 

다음 기주에 적합하여야 하다

a） 파킹스위치（키 스위치）는 승강장 • 중앙관리실 또 

는 경비실 등에 설치 되어 엘리베 이터 운행 의 휴지 

조작과 재 개조작이 가능하여 야 한다.

（이하생략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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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승강기 안전인증기준 : 유압식 엘리베이터 （ECK-2002:2007）

현 행 개 정

M. 2 권상 계산

다음의 공식이 적용되어야한다

무Me，， 카에 부하 및 비 상제동 조건에 대하여

A<e« 카가 정 지된 조건에 대하여

M .2 권상 계산

다음의 공식 이 적용되어야 한다

#Me，，카에 부하 및 비상제동조건에 대하여

끆京 카가정지 된조건에 대하여

M.2.2.1.1 반원 및 반원 언더컷 홈

4（皿一「一"）
f = I丄

兀-8 - y 曲ng+ 曲11丫

M.2.2.1.1 반원 및 반원 언더컷 홈

# 4（皿丄-面丄）
f=卩 ——'--- 2---- 2一一z---

兀-8-丫如8+如y

N.3 안전율 N.3 안전율

& = 10
（（告广1L

1澜（77,。9 （-블-广 ))) 5/ =10

(三翌兰프］ | ((告广)
(2 6834 -------- --- ------ -I ■ ■ I

695,85.1(0 唤

/ Di \胴

O 승강기 안전인증기준 : 덤웨이터 （ECK-2003:2007）

현 행 개 정

13.5.1

기계실 및 풀리실 그리고 승강로 내의 도선 및 케 이 

블（이동케이블은 예외 ）은 한국산업규격에 의해 표 

준화 된 것 그리고 13.1.1.2에 주어진 정보를 고려하 

여 적어도 KSC 1EC 如 Z7-3 및 KS C1EC 6（）245-4에 

의해 규정된 것과 동등한 품질의 것이 선택되어야 

한다.

13.5.1

기 계실 및 풀리실 그리고 승강로 내의 도선 및 케 이블 

（ 이동케이블은 예외）은 한국산업규격 에 의해 표준화 

된 것 그리고 13.1.1.2에 주어진 정보를 고려하여 적어 

도 KS C1HJ 如27-3 또는 KS C1EC 6以4>4에 의해 규 

정된 것과 동등한 품질의 것이 선택되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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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5.1.1

KS C 1EC 60227-3에 부합하는 것과 같은 도선들은 

금속, 플라스틱 또는 도선을 보호하기 위해 동등하 

방법으로 만든 저선관（또는 저선통로） 내에 설치되 

어 사용되 어야만 하다

13.5.1.1

KS C1EC 6（必7-3에 부합하는 것과 같은 도선들은 금속 

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저선관에 설치 되거나 기타 동등 

하 방법으로 설치 되 어야 하다.

0 승강기 안전인증기준 : 에스컬레이터（수평보행기포함）（ECK-2004:2007）

현 행 개 정

12.4.1

에스컬 레이터 및 수평보행기는 크게 균일한 감속과 

정지 상태（운전제동）를 유지하는 것을 갖고 그들이 

정지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동시스템을 

갖추어야 한다. 또한 제동시스템 적용에 있어서 의 

도적 지연은 없어야 한다.（M.1.2.1.6항 및 12.1.2.4 

항을 참조）

12.4.1

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는크게 균일한 감속과 정 

지 상태（운전제동）를 유지하는 것을 갖고 그들이 정지 

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동시스템을 갖추어 

야 한다. 또한 제동시스템 적용에 있어서 의도적 지 연 

은 없어야 한다.（M. 1.2.1.6항 및 14.124항을 참조

13.5.1

케 이블은 한국산업규격 KS C 나汇 6）227-3 및 KS ■ 

IEC 6。24,4에 의해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 

이어야 하다.

13.5.1

케 이블은 하국사업규격 KS （J 1EC 60227-3 또는 KS C

1EC 独454에 의해 규정된 것과 동등하 품질의 것이 

선택되어야하다.

부 칙

제1조（시행일） 이 고시는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,

淤 관련 안전기준을 열람하시려면 기술표준원 홈페이지（http：〃www.ats.go.&）의 고시 , 공고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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